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25] <개정 2016. 9. 21.>

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(제67조제1항 관련)

구분
설정길이 

또는 횟수
도로 기준 기타

1. 총 주행거리 5킬로미터 

이상

1)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

로

  가) 교통량에 비해 폭

이 넓은 도로

  나) 보행자 및 차마의 

통행량이 비교적 일

정한 도로

  다) 교통안전시설이 정

비된 도로

2)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

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

포함 가능

2. 지시속도에 따

른 도로주행

1구간 400

미터

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의 

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

도로

도로 사정에 따라 

300 ～ 500미터 내

외로 도로주행구역

을 설정할 수 있음

3. 차로변경 1회 이상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

2차로 이상의 도로

4 . 

방

향

전

환

가. 좌회전

( 유 턴 포

함 ) 또 는 

우회전 

1회 이상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또

는 교통정리 중이진 않으

나 좌ㆍ우 방향이 분명한 

교차로

도로주행시험 코스 

내의 다른 교차로에

서 각각 실시할 수 

있으며, 반경 5킬로

미터 이내에 신호교

차로가 없는 경우에

는 기능시험장 내의 

교차로 이용이 가능

나. 직진



5. 횡단보도 일시

정지 및 통과

1회 이상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

횡단보도

교차로 또는 횡단보

도가 있는 도로에서 

실시하며, 반경 5킬

로미터 이내에 횡단

보도가 없는 경우에

는 기능시험장의 횡

단보도 이용이 가능

※ 비고: 운전면허시험장 별로 4개 이상의 노선을 확보하여야 한다.


